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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난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으로 남북통일의 기운이 가

시화 되면서 북한법과 남북한법 비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단

순한 비교의 차원을 넘어 생각할 수 있는 한 통일법에로의 모색에까지 관심

이 발전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인즉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통일

이 갑자기 이루어질 듯한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리 법적 관점에서 남북한법의

비교와 통일의 가능성은 상당히 복잡하고 요원한 감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한법과 북한법이 분단 반세기 동안 서로 극단적인 이질적 체제

로 발전하여 왔고, 그마저 자본주의(Capitalism)와 사회주의(Socialism)

의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각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법을 지향한다면 남북한 통일의 방식과 궤를 같이하면서 되도록이면 동

질성(同質性)을 모색해 나가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 지금처럼 남북관계의 급변기에 남북한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 동안 북한법에 관하여는 일부 뜻있는 학자

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그 체계와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다.

알다시피 북한은 아직도 단행본으로 된 법전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

문에 북한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입

수된 각각의 북한법률들과 몇몇 법학교과서 및 논문들을 기초로 하여 대체적

이나마 북한법의 역사와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1) 본 논문은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을 남한법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통

일법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2)

1)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법 , 1996(증보판);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 세창출판

사, 1998;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전개, 북한법체계와 특색 , 세종연구소, 1994.

2) 이 방면에 관한 연구는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 북한법 50년, 그 동향

과 전망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3～42면; 장명봉, “북한법제의 변천”, 법제연

구 제15호, 1999, 163～201면; 최종고, “남북한 법제비교의 과제와 방법”, 법제연구

제2권 제1호, 1992, 87～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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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한법의 역사적 형성

1. 공통적 전통

알다시피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에는 한국법, 정확히는 조선법으로서의 공통

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법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북분단에 의하여 다른 평가를 받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한법은 100년전 개화기에

서부터 수용한 서양법, 특히 독일법을 중심한 대륙법에 기초하여 해방후 3년

간의 미군정(美軍政)에 의하여 미국법이 가미된 복합적 법체계와 법문화를 형

성하여 왔다.3) 그러면서도 대체로 전통법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전통법의 아름다운 장점을 입법에 구현하려

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가시적 성

과는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전통과의 연결을 지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

겠다.4)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전통법에 대하여 현저히 비판적 시각에 서있다.5) 예

컨대 조선시대의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전 (經國大典, 1485)에 대하여 “리왕

조의 봉건지배계급이 저들의 정치적 지배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리조시기에

확립된 통치기구와 법률제도의 기본을 립법화한 리조봉건국가의 반동적 기본

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6)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이 전통사회를 봉

건체제로 보고 사회주의 이념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역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3) 자세히는 Chongko Choi, Traditional Legal Culture and Contemporary

Legal Consciousness in Korea, a paper read at the World Conference on

Sociology of Law at Tokyo University on Aug. 1～4, 1995, and published

in : Justice, Korea Legal Center, vol. 27, No. 2, 1995 and also in : Asian

Jurisprudence in the World, Seoul, 1997, pp. 75～85.

4) 위의 주와 같음. 그리고 전통법과 서양법수용의 관련에 관하여는 최종고, 한국의 서양

법 수용사 , 박영사, 1982참조.

5)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의 한국전통법사관(法史觀), 법학 33권 1․2호, 1990 및 북

한법 , 박영사, 1996(증보판), 24～26면; 북한에서의 경국대전 연구에 대하여는 윤국

일, 경국대전연구 , 백과사전출판사, 1986. 이 책은 남한에서도 복간본이 나와 많이

읽히고 있다.

6) 법학사전 ,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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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관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법사는 기본적으로 ‘혁명적 법의식(法意識)’에

기초하여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처럼 상이한 법사관에 기초하여 분단후 반세기에 걸쳐 각각 남한

법과 북한법이 대체로 아래와 같이 발전되어 왔다.

2. 남한법의 역사적 형성

남한법은 해방후 3년간의 미군정시기를 거쳐 1948년 7월 17일에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출발되었다. 대체로 건국초기의 입법과 60년～70년

대의 입법, 그리고 80년～90년대의 입법으로 진전되어 왔다.7) 건국초기에는

신생독립국가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1948), 국회의원선거법

(1948), 법원조직법(1949) 등의 공법과 형법(1953), 형사소송법(1954), 민

법(1958) 등의 기본법들이 제정되었다. 은행법(1950)과 노동법(1953) 분야

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면서 국법체계를 활

발히 구축해 나가던 중 6․25가 발발하여 대통령긴급명령과 같은 특별법의

기초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제1공화국이 마지막 제정한 법은 1960년 4월 민

사소송법이었다. 국가보안법(1958)도 이 무렵에 제정되었다.8)

50년대에 기초를 놓은 입법활동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마감되었

다. 1960년에 4․19가 일어나고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5․16으로 집권한 군부에서 국회기능을 대행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의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권력에 국가재건최

고회의에 통합하여 초(超)헌법적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2년 7개월 동안 무려 1,007건의 법률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였다. 또한

구법령(舊法令)정리사업(整理事業)을 추진하여 구한말이래 일제, 미군정, 과

도정부, 대한민국정부에 의한 법령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일제히 정리하였다.

1963년부터 1971년까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경제우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제3공화국 말기인 1971년에는 남북회담

7) 대한민국법제50년사 (상), 법제처, 1999, 18～24면에서도 이러한 시대구분에 입각하

고 있다.

8)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법입문 , 1997(증보판), 박영사 참조. 국가보안법은 1958년

12월 26일에 제정하여 제2공화국에서는 반민주 악법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가 1960

년 6월 새로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민주화’와 통일대비의 주장과 함

께 존폐가 논의되고 있지만 남북한 상호관계성의 원칙에 따라 아직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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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유로 국가보위(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 이 공포되고, 1972년 10

월 21일에는 대통령의 초헌법적 비상조치선언에 따라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면서 단기간 동안에 많은 입법을 단행하였다. 여기서 단행된 제

7차 헌법개정(1972. 12. 27)은 이른바 ‘유신헌법’(維新憲法)으로 대통령의 지

위가 대폭 강화된 ‘영도적 대통령제’, 혹은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를 채택하

였다. 경제성장제일주의와 행정효율의 극대화가 입법활동에 기본적 지침이 되

었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9건의 대통령긴급조치가 발령되었는데,

11․26사건이 발생한 후 과도기에는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가보위입법회

의(國家保衛立法會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많은 입법이 추진되었다. 1980년

10월 28일에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 4월 20일까지 188

건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민법, 상법, 소송법 등

기본법 분야에서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

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법제의 정비 및 보안과 함께 국민

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표면화된 민주화의 요

구와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 및 기본권 보장의 확

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적 개헌요구를 1987년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民主

正義黨)이 6․29선언의 형태로 수용함으로써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정부에서

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구조 속에서 민주화를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토지공(公)개념 법제의 도입 등 경제사회구조의 개선도 시도되었

다. 김영삼대통령정부에서는 민주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각분야의 제도개선을

시도하였고, WTO체제에 대응한 법제정비를 추진하였다. 금융실명제(金融實

名制)를 도입하기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緊急財政命令)이 발표되기도 하

였다. 1998년 2월 25일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정부조직의 개

편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금융시장안정을 통한 외환위

기의 극복 등을 위하여 다수의 법률을 제정 내지 개정하였고, 경제사회 등 제

반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등 법령의 새로운 정비에 노

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해방후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법제는 기하급수에 이를 정도

로 많은 법령이 마치 ‘법률의 홍수’(Gesetzesflut)를 이룰 정도로 양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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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되면서, 복잡한 정치변화와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상입법’(非常立法)

의 형태로 제정 내지 개정된 것들이 많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불가피

하게 법의 정치성(政治性)이 두드러지고, 법은 정치권력의 시녀 내지 경제정

책의 수단으로 되는 경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9) 이것은 다수의 법령으로 형

식적 법치주의를 실시하면서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면에서는 상당한 위협과 손

상을 초래한다는 역설을 불러왔다.10)

3.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

북한에서 간행된 홍극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에 따

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대체로 7단계의 법발전을 이루어왔다. 제1단계는 영광

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데,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법제정의 정신적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1932연말부터 1933연초에 두만강 연안지역에 해방지

구의형태를 띈 근거지들이 창설되어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여기에서

제정 실시된 법이 북한법의 기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1) 다시 말하면 북

한법은 ‘항일혁명의 영광스런 전통’에 뿌리를 두고 출발하였다는 것을 주장하

고 있는 것이다.

북한법제사의 제2단계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 로 명명하고 있는

데 이것은 남북분단 후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면서 과감히 혁명

적 조치를 실시한 1946년까지의 역사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일제악법(日帝惡法)을 청산하는 일이었고, 그 중요한 과업은 인민의 민

주적, 혁명적 법의식(法意識)에 기초하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고 서술한다.

헌법의 제3단계는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 라고 불리워진다. 이 시

기의 입법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

키는 법규,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법규, 인민의 물질

9) 자세히는 최종고, “해방후 50년 한국법제의 형성과 과제”, 법제연구 제15호, 1998;

최종고, 한국법입문 , 박영사, 1999(증보판), 26～60면.

10)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논문. 그리고 Chongko Choi, Constitution and De-

mocracy in Korea, paper read at the People’s University of Perking in

1993 and published in Seoul Law Journal, vol. 34, No. 1, 1993. 그리고

Asian Jurisprudence in the World, Seoul, 1997, pp. 56～64.

11)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제정사 , 백과사전출판사, 1986,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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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하는 데에 있었다. 북한에서의 헌법

제정은 1948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그해 2월에 북조선인민회의에서 헌법

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만든 임시헌법초안을 전 국민의 토의에 회부하

였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아 1948년 7월 9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

차 회의에서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그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

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으로 승인하였다. 헌법의 제정과

함께 부문법전들을 제정하기 위하여 조선법전초안작성위원회 를 조직하여 재

판소구성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북한법의 제4단계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의 기간으로

불려진다. 북한에서 6․25사변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명명하고 법을 전시(戰

時)체제로 전환시켜 지원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 내용은 국가사업의 전시

체제로 개편하는 입법, 남반부지역의 민주개혁을 위한 입법, 전쟁의 수요와

전시생산을 위한 입법, 후방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후방에서 준동하

는 계급적 원쑤들을 진압하는 입법이라고 설명된다.12)

북한법의 제5단계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시기 로

명명된다. 전후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방

면으로 법제를 정비하였는데, 1) 국가기관의 사업개편과 역할제고를 위한 입

법, 2)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협동격리의 공고화를 위한 입법, 3) 사

회주의 공업화의 기초사업을 위한 입법, 4) 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5)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그것이다.13)

북한법의 제6단계는 사회주의의 전문적 건설시기 로 불리운다. 북한은 본

격적으로 사회주의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1)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

고 기능을 높이는 입법, 2)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계승강화하기 위한 입법, 3) 근로자들의 교육 교양사업을 위

한 입법, 4) 사회주의 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입법, 5) 인

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을 실시하였다.14)

북한법의 제7단계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로

명명된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북한의 전국가체제를 사회주

12) 자세히는 홍극표, 위의 책, 100～103면.

13)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법 , 박영사, 1996, 38～45면; 그리고 최종고, 북한법제사에

서 본 남북전쟁, 제6차 북한법연구회 발표문(1995. 3. 30).

14)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2～49면.



법제연구 / 제19호

318

의적 주체사상(主體思想)의 국가로 정비한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법제사

교과서는 이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수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

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데에 기초하여 집

필하여 1972년 10월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전제회의에서

전면적으로 토의하여 그해 12월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정식헌

법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15) 나아가 국가경제기관들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

이기 위한 입법, 사상혁명을 심화시키기 위한 입법,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

로 전진시키기 위한 입법,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입법, 인민생

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회주의 법체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입법을 실시하였다.16)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법제사 교과서는

“새로운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정치

적으로 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옹호관찰하

여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보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17)

고 기술하고 있다. 1976년 11월 10일에는 재판소구성법 과 민사소송법 을

새롭게 개정하였고, 1977년 4월 29일에는 토지법 을 채택하였다. 1976년

4월 29일에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을, 1980년 4월 3일에는 인민보건법 을

채택하여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 양육과 혁명의 후세대 육성에 대

한 법적 장치를 자랑하고 있다.

북한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들어서 헌법과 대외관계법을 비롯하여 수

많은 법령들을 대폭 개정 혹은 제정하였다. 이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법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법제사의 새로운 국면 내지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18)

북한의 당독재를 실천하는 구심체인 노동당은 1980년 10월 13일 조선로

동당 규약 을 채택하였는데, 제1장 당원, 제2장 당원의 조직원과 조직구조,

15) 홍극표, 위의 책, 226면.

16)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9～57면.

17) 홍극표, 위의 책, 278면.

18)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의 입법동향과 법생활, 북한연구 3권 1호, 1992; 북한법제

사 교과서는 최근의 법제사를 포함한 서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 명명을 할 수 없

어 필자는 제8단계라고 부른다. 이에 관하여는 최종고, 북한법의 최근동향과 특징, 북

한연구 4권 4호, 1993, 7～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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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당의 중앙조직,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제5장 시(구역), 군의 당

조직, 제6장 당의 기층조직, 제7장 조선인민군대 내 당조직, 제8장 정치기관,

제9장 당과 근로대중조직, 제10장 당의 재정으로 총60조에 이른다. 헌법에

못지 않게 북한사회를 규율하는 강력한 실정법 체계이다.19)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는 환경보호법 을 제정하였는데, 총5장 51조

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는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

설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

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층적으로 늘린다”고 규정하고 있다.20)

북한은 민법전이 없는 채 내려오다가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결정 제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이 채택되었다. 제1편 일반

제도, 제2편 소유권제도, 제3편 채권채무제도,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

도로 총271조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민법이 총5편 1118조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가족법 이 따로 법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략한 법전인데,

그만큼 북한사회에서의 사적(私的) 자치(自治)와 거래생활의 위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21)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가족법이 민법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된 것이다. 제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의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

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22)

북한은 또한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형법

을 개정하였다. 개정형법은 총8장 161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

19)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90～108면.

20)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362～370면.

21) 자세히는 신영호,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8집, 1990;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 세창출판사, 1998; 그리고 최종고, 북한법 , 109～115면; 신영호,

북한의 민법: 그 동향과 전망, 북한법 50년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115～172면.

22) 자세히는 최달곤, 북한가족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8집, 1990; 최종고,

위의 책, 169～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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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

한의 개정 형법에 대하여는 그것이 선전용인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으나 점점 그 개정 사실을 시인하는 방향으로 보고있다.23)

1992년 1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총10장 305조로 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

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한 사회주의 상업법 을 채택하였

다. 총9장 96조로 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1992년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9회에 걸쳐 법규해설 을 연재하였다. 남한의 상법에 비해서는

그 규모와 내용이 소략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도 상업의 보장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24)

같은 해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는 도시경영법 을 채택하였는데, 총7장 63

조도 되어 있다. 이 법은 민주조선 1992년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5회

에 연재된 법규해설 을 싣고 있다.25)

북한은 1992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을 개정하였다.

1954년의 1차 개정에 이어 제7차 개정에 해당한다. 신헌법의 주요내용을 보

면, 먼저 구헌법(1972)에서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

의를 승계하여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승계’

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주체사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에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헌법은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의 순서로 총171조로 되어 있다.26)

23) 자세히는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북한법률행정논총 8집, 1990; 최종고, 위의 책,

213～237면; 한인섭, 북한형법 반세기, 북한법 50년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77～114면.

24) 필자는 1995년 1월에 하와이대학 해밀턴 도서관(Hamilton Library)에서 이 법률

을 발견하여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다. 법문은 최종고, 위의 책, 365～374면.

25) 최종고, 위의 책, 474～482면에 수록.

26)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7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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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북한이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입법을 한 분야는 역

시 대외관계법의 영역이다.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합영법 을 제정

하여 외국기업의 유지를 시도하였다. 총5장 26조로 되어 있는 이 법은 제1조

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시키는 것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대외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

국의 영역 안에서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

인회사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였다.27)

또 1992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전문22조로 된 외국인투

자법 , 21조로 된 합작법 그리고 31조로 된 외국인기업법 을 동시에 채택

하였다. 1993년 1월 31일에는 총43조로 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과 총31조

로 된 외환관리법 을 채택하였고, 가장 최근 1993년 10월 27일에는 총42조

로 된 토지임대법 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대외무역법을 대거 서둘러 입법한

것은 북한의 경제고립을 탈피하려는 자구책의 표현으로 보인다.28)

1995년 4월 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이 제정되었다. 총5

장 47조로 된 이 법을 통하여 북한사회도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29)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는 사회주의 헌법을 6년 5

개월만에 다시 개정하였다. 이 헌법개정은 북한에서 김일성사망후 김정일체제

의 공식적 출범을 계기로 북한체제의 수호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

치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사후(死後) 김정일권력승계 절차의 공식

적 마무리이며, 경제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해 그간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반

영하는 등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지양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30)

어쨌든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속에서의 고립화를 극복 내지 은폐

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입법을 하여(형식적 의미의) ‘법치국가’로서의 모습

을 보여 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한 보고는 점점 비

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31) 아무튼 전시입법(展示立法, demonstrative

27) 자세히는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 한국법제연구원, 1992.

28)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법의 최근동향과 특징, 북한연구 4권 4호, 1993, 7～25면

참조.

29) 법문은 최종고, 위의 책, 374～377면에 수록.

30) 자세히는 장명봉, 북한헌법 50년,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 아시아사회과학연

구원, 1999, 51～52면.

31)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49～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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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으로서의 면모가 다분히 보이는 법령의 양산이 최근 북한법제사

의 특징을 이룬다고 하겠다.32)

이렇게 분단 반세기 동안에 제정된 북한 법률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폐지

된 법률은 몇이고 현행법률은 몇이나 되는지 자세히는 모른다. 근년에 대륙연

구소에서 편찬한 북한법령집 전6권에 1천여개의 북한법령이 수록되어 있으

나 그것은 개폐여부를 알 수 없이 발견된 대로 집적(集積)한 것이며, 그 체계

도 대체로 남한법전의 편제에 맞추어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33) 북한법은 한

마디로 자본주의법체계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법체계, 그것도 주체사상에 입

각하여 완전히 이질적으로 폐쇄적으로 발전된 독특한 법체계라고 하겠다. 이

것을 법의 발전이냐 퇴보이냐 평가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할 수 있

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Ⅲ. 통일법을 향한 과제

이상에서 남한법과 북한법이 각각의 방향으로 이질화의 길을 치달아 온 과

정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제 갈 길로 팽팽하

게 질주한 화차(火車)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

과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다시금 진정한 한국법으로서의 내용을 모색하고

공동의 과제를 의식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차이와 전쟁경험의 과거사를 완화시키고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각분야에서의 점진적 대화 속에서 이데

올로기의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크게 본다면 동서냉전체제가 붕

괴된 이후 세계에는 탈이데올로기의 경향이 현저히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내

지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시작되어 북한을 포함한 몇 아시아국가에서만 마지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본주의체제도 그

규모나 체제에서 전혀 맞지 않는 미국식의 극단적 형태로 남한사회를 지배하

고 있는 것도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한국민족은 우리의 토양에 맞는

사상과 철학을 기초로 정치제도와 경제질서를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32)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 아시아사회

과학연구원, 1999, 325～350면.

33) 북한법의 체계에 관하여는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 대한변협신문,

2000년 9월 25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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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물론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민족적 지혜를 모아 꾸

준히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통일법에로

의 장정(長程)은 물론 앞으로의 통일방식의 여하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지

만 기본적으로 상호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1. 통일관련 법제

분단 이후 남북한은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오다가 1972년 7월 4일에 전격

적으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거기에서 남북통일의 3대 원칙을 밝혔는

데, 그 내용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

결하고,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

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

결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에 남북간의 직통전화 가설합의서 및 남북

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마련되었으나 그후 남북한 사이

의 구체적 관계의 개선이 없이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그것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

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 가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20년전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고, 쌍방 사이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

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인정

하며,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긴장완화의 추세에 맞추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1990년 8월 1일에는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남북협력기금법 이 제정되어 남북한 사이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책이 수립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체제의 동요

와 식량난 등의 사유로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1월 13일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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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북관계법령만 하여도 상당한 분량을 이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남북한 사이에 접촉의 폭이 넓어지고 이산가족의 상봉 등으로 새로운

입법적 보충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의 법발전이 한국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갈 것이다.

2. 남북법률실무협의회

위에서 본대로 남한에는 2000년 현재 3800여개의 법령이 현행법으로 작동

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회구조와 생활의 단순

성에 비추어 남한법의 절반 정도의 법령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이렇게 많

은 차이가 나는 남한법과 북한법의 통일화 내지 수렴(收斂)은 아직까지 이렇

다 할 가시적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일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헌법 역시 통일방식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통일헌법부터 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남

북한을 막론하고 한국인은 법률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에 익숙하지 아니

하여 법률적 통일보다는 정치적 통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한에

서는 통일원과 법무부 및 법제처 등 주무관청을 통하여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

제의 정비를 중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보안법 등 남북통일에 지장이 되는 듯한 법률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지만

사회현실이 복잡한 상황에서 법부터 변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아직

더욱 지배적인 것 같다.

현재 분명한 사항은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에 규정된 남북화해공동위

원회 아래에 법률실무협의회 를 두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이 상호 체제

를 존중하면서 교류협력의 법적 기초를 모색하기 위하여는 법률실무협의회의

활동이 관건(關鍵)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4) 그러나 정치적 협상

과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아직 이 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만큼 법률가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 역할이 크지 못한 점

을 감안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법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쌍방의 한민족대법

전 (韓民族大法典) 같은 것을 편찬하는 일도 시작해봄직하다. 이러한 일을 하

기 위하여는 남북한의 법률가들의 직접적 접촉과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4) 최종고, 북한법 , 위의 책, 6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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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중복과 혼란처럼 보일 정도로 양산(量産)된 북한의 대

외관계법률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북한법률가들을 남한에로 초청해 보는 기회도

마련해 봄직하다. 또한 북한법률가들에게는 남한의 방대하고도 복잡한 법과 법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듣기로 미

국의 어느 로스쿨에서 이러한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해외에서의 이

러한 현실적 접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북한법의 이해

더 현실적으로 남한의 법률가들 스스로 북한법에 대한 관심과 통일법에로의

노력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법률가는 현상유지와 이익에 안주하려고 하지말

고 제도와 법률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윤리(法曹倫理)로 명문화

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북한법에 대하여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법률

텍스트 자체를 구하는 일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에서의 사법의 운영, 판

례(判例)의 내용, 법학교육의 실상, 변호사의 활동상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35) 특히 북한에서 자랑하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운동에 대하여 그

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관심은 많지만 자료를 입수할 수 없다.36) 이러

한 것들이 폐쇄된 주체사상 국가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를 거부하는 측면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마당에

서 이러한 사실파악의 공동적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북한법연구회 에서 연구발표회를 갖고 북한법연구 라는 학회지까

지 내고 있으나,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법 연구를 지원하고 강화해 나가

야 할 것이다. 특히 법과대학에서도 추상적 법학이론만이 아니라 남한법과 북

한법, 그리고 한국법의 실체를 가르치고 앞으로의 과제를 의식케 하는 법학교

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법의 낙후성과 미흡함을 보면서 그것을 남한

법의 우월과 정당화의 구실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남북한은 각 체제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법의 제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차이와 장단우열

이 있음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35) 이와 관하여는 명순구,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 북한법연구 제3호, 2000,

185～198면.

36) 이에 관하여는 리영애,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론문집 7집, 과학

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37～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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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말

위에서 필자는 남북한법이 한국법으로서의 공통적 전통을 가졌음에도 분단

반세기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질화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을 대충

서술하였다. 모든 역사적 서술이 그렇듯이 자세히 언급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겠지만 지면사정으로 간략하게 스케치하였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기초 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법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좀더 통일법에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소 놀랍게도 1998년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서문’을 붙여 공식적으로 ‘김일성 헌법’을 선언하면서 ‘이민위천’(以民爲天)이

라든지 ‘인덕정치’(仁德政治)라든지 하는 유교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

의 가족법 에서도 유교적 요소가 보이며, 최근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과 김

대중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도 유교적 냄새를 강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극단

적 자본주의 체제의 남한법과 극단적 사회주의 즉 주체사상의 북한법을 ‘통일

법’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님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민족

의 지혜를 모으면 이러한 과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법

문화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